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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is an empirical study that analyzes factors affecting the work-family compatibility of female wage 

workers with underage children. The analysis was conducted with 1,113 women from the 7th wave of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by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As for research 

method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home support, 

maternity protection support, childcare and education services)’, ‘job characteristics’, ‘socio-demographic 

variables’ and ‘husband characteristics’ on ‘work-family compatibility and conflict’. As a result, it was analyzed 

that the husband’s support for work life, gender inequality at work and women’s educational training were 

the factors that strengthen work-family compatibility. It was also analyzed that gender inequality, use of childcare 

and education facility, number of underage children, age of husband, husband’s satisfaction with caring support 

and husband’s support for work life were the factors that cause conflict between work and family. Thus, 

if the policy of strengthening the work-family compatibility is a long-term policy, it appears that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and strengthen policies that can reduce conflict factors in the short term. It is hoped that the 

results of the study will be used as objective and academic data to strengthen the maternity protection and 

work-family compatibility of female workers with underage children.

▸Key words: work-family compatibility, work-family conflict, female wage workers, maternity protection, 

dual earner model 

[요   약]

본 연구는 미성년 자녀를 둔 임금근로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실증 연구이다. 분석 자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7차 웨이브의 1,11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사회적 지원(가정 내 

지원, 모성보호 지원, 보육 및 교육서비스)’과 ‘일자리 특성’, ‘인구사회학적 변인’, ‘남편의 특성’이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남편의 

직장생활지지, 기업 내의 성차별, 여성의 교육연수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

다. 그리고 기업 내의 성차별, 보육 및 교육시설 이용도, 미성년 자녀수, 남편 연령, 남편의 돌봄 도움 

만족도, 남편의 직장생활지지는 일과 가정의 갈등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강화하는 방향이 장기적인 정책 방향이라면, 단기적으로는 갈등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의 보완 

및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가 미성년 자녀를 둔 임금근로 여성들의 모성보호와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강화시키기 위한 객관적이고 학술적인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일과 가정의 양립, 일과 가정의 갈등, 임금근로 여성, 모성보호, 맞벌이 부양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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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한국의 인구구조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2001년 이후로 

합계출산율은 인구대체율인 2.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저

출산 국가가 되었다[1]. 반면에 한국의 평균 수명은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은 2026년에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된다.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인구

절벽 현상을 가져올 것이다. 인구절벽의 시대는 생산가능인

구의 감소와 부양대상자의 증가로 인해 국가 전반의 성장 

동력이 감소할 것이며, 동시에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여 국가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구구조의 변화를 이미 예견하였던 선진 서구국가들에

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럽 공동체 및 학

계를 중심으로 능동적‧활동적 복지국가(an active and 

dynamic welfare state)가 필요함을 인식하였다[2]. 그 

결과 리스본 정상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사회적 통합과 좋은 일자리의 창출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

게 된다.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복지국가는 빈곤 및 사회적 

약자의 지원 등 기존의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역할을 강조

함과 동시에, 사람들이 생애주기에 걸쳐 능동적이고 활동

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그 결

과 여성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투자’의 개념이 

강조되는 복지국가 모델을 지향하게 되었다. 

테일러구비(Talyor-Gooby)의 지적과 같이[3], 이미 일

과 가정의 양립 문제는 신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으

로 대두되고 있다. 일과 가정의 조화 없이는 출산율의 증가 

혹은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유지를 기대하기 어렵

다. 그 이유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현실에서 출산과 

아동 양육은 여성의 일자리 이탈을 초래할 것이고, 반대로 

노동시장의 이탈을 방지하려면 출산을 기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국사회의 경우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여성들이 출산과 양육의 어려

움으로 시장노동(market work)을 포기 혹은 단절하고 돌

봄 노동(care work)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중요한 점은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그 출산

율은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볼프강 럿츠

(Wolfgang Luts)는 ‘저출산 덫 가설’을 제시한 바 있다[4]. 

즉 가임가능 여성인구가 감소하고, 일자리의 불확실성이 증

가하며, 기대자녀수가 감소하는 경우에 저출산의 덫에 빠진

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터 맥도날드(Peter McDonald)는 합

계출산율이 1.3 수준으로 하락하면 출산율을 다시 높이기는 

매우 어렵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5]. 이미 합계출산

율이 0.977명 수준인 한국에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일과 가정

의 양립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1].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형적인 M자형 곡선을 

이루고 있다[6, 7, 44, 45]. 정규과정을 졸업한 10대~20대에

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출산

연령대인 30대가 되면 경제활동 참여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

로 떨어지고, 그 후 출산연령대를 지나면 다시 경제활동 참여

율이 증가한다. 그 이유는 한국 여성들은 결혼초기에 출산 

및 아동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노동시장을 이탈하여 

돌봄노동에 전념하게 되기 때문이며, 자녀들이 성장하여 돌

봄노동 혹은 가사부담에서 자유롭게 될 때 다시 노동시장으

로 진입하므로,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형적인 M

자형 곡선을 그리게 되는 것이다[6, 7, 46]. 

결국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출산율과 부적 관

계(negative correlation)를 갖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출산율과 경제활동은 정적 관계가 충분히 될 수 있다. 

OECD를 중심으로 하는 선진 국가들의 예를 살펴보면, 여

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은 한국과는 달리 정적인 

상관관계(positive correlation)를 가지고 있다[8]. 출산과 

돌봄의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부담하면 가능한 것으

로, 결국 일과 가정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닌,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성이 경제활동에 있어서 M자

형 곡선을 보이고 있다면, 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유지를 지원

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제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9]. 그렇다면 일과 가정의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먼저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이다. 일반적으로 사

회적 지원은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지원을 가정 내 지원, 모성보호제

도, 양육서비스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가정은 사회생활

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구성 집단이다. 한국은 빠른 속도로 

남성 생계부양 모델(one male breadwinner model)에서 

맞벌이 생계부양 모델(dual earner model)로 변화하였다. 

하지만 맞벌이가 보편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여성에 대

한 이중부담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10, 46]. 즉 시장노

동(유급노동)과 돌봄노동(출산 및 자녀양육)은 여전히 상충

(trade-off)관계를 보인다는 것이다[11, 45]. 한국사회는 

여전히 책임감 있는 성실한 직업여성과 자녀에게 충실한 

여성이라는 두 가지 이중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이다. 이러

한 상황에서 가정은 평등한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미성

년 자녀를 둔 임금근로 여성에게 남편이나 부모, 친인척의 

지원은 일과 가정의 양립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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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 44]. 그리고 모성보호제도는 생물학적 차이에서 오

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노동현장에서 보호하기 위한 정

책과 제도를 의미한다[15]. 따라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과 

같은 정책을 의미하며,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효과성은 많

은 선행연구들[12, 15, 16, 17, 44, 45]에서 언급되고 있다. 

그리고 보육 및 교육서비스의 제공을 의미하는 양육제도는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기초적이되 중요한 서비

스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시장임금률이 유보임금률

(reservation wage rate)보다 상대가치가 더 클 때 여성

의 시장노동에의 참여가 유인(incentive)되는데, 양육비용

과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없음에 따른 심리적 비용 등이 존

재하여 유보임금률이 시장임금률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무상보육은 일정수준의 

양육비용을 감소시키는 주요 변인이며, 보육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여성의 양육부담을 감소시킨다는 선행연구들이 다

수 존재한다[18, 19, 20, 46]. 

일과 가정의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변수는 어머

니의 일자리 특성이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여성의 정규직 

여부[21], 평균 임금과 근로시간[13, 22, 23, 24], 공공부문 

종사여부[13] 등을 주요한 변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셋째, 개인특성과 남편의 특성이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일과 가정의 양립은 강화되는 것으로 제시되

고 있다[13, 21]. 그리고 교육수준[25], 자녀의 수[26, 27], 

건강상태[28, 29]도 주요한 변수로 언급된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지원과 일자리 특성, 그리고 여

성의 특성과 남편의 특성이 일과 가정의 양립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분석하는 연구가 아닌, 기

존의 여성가족패널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연구에 해당하

므로 탐색적 연구로 실시되었음을 밝혀둔다.

II. Research Method

1. Research model and hypothesis setting

본 연구는 미성년 자녀를 둔 임금근로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이다. 따라서 상

기의 선행연구와 이론적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

을 설정하였다. 즉 사회적 지원, 임금근로 여성의 일자리 특

성, 여성의 인구사회적 특성, 남편의 특성이 일-가정 양립의 

강화(혹은 약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검

증하는 연구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2. Setting and measuring variables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분석을 진행하지 않

고 기존의 패널조사, 즉 2차 자료(secondary data)를 활

용한 연구이므로, 변수의 설정에 있어서 측정도구의 활용

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를 대리변수

(proxy variable)를 통해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주요변수는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는 사회적 지원(3개 변수), 일자리 특성(4개 변

수), 여성의 특성(4개 변수), 남편의 특성(4개 변수)으로 구

성되며, 종속변수인 일-가정 양립강화(1개 변수), 일-가정 

양립약화(1개 변수)로 측정된다. 

먼저 첫 번째 독립변수인 ‘사회적 지원’은 ‘가정 내 지

원’, ‘직장의 모성보호 제도’, ‘직장의 성 평등 정도’로 측

정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 내 지원’

은 ‘남편의 가사노동 만족도’(5점 리커트 척도, 1문항), ‘남

편의 돌봄노동 만족도’(5점 리커트 척도, 1문항), ‘남편의 

직장생활 지지도’(5점 리커트 척도, 1문항)로 측정되며, 점

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고 남편의 지지수준이 높아짐

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정 방식은 여성가족패널조사를 활

용한 연구들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22, 29, 34]. 그리고 

직장 내 모성보호지원과 직장 내 성 평등 수준은 여성가족

부의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기준’[35]과 고용노동부의 일

가양득 캠페인[36]을 바탕으로 도출하였다. 가정친화기업 

인증 기준은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휴가제도, 유연근무

제, 가족친화 및 평등 문화 조성, 경제적 지원 등으로 구성

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2014)는 유연근무제, 자녀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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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Variables Measurement

Independent 

Variable

Social 

Support

Support at home

Satisfaction of husband’s housework (5-point scale, 1Q)

Satisfaction of husband’s care work (5-point scale, 1Q)

Husband’s support for work life (5-point scale, 1Q)

Maternity protection 

support

Maternity protection support at work

(Sum of support systems out of 8) 

Gender equality at work (4-point scale, 6Qs)

Childcare support Childcare and education services (Availability)

Work

Regular Yes or No

Work type Private / Public

Working hours Log Transform

Monthly income Log Transform

Personal

Age Age

Levels of edu. Education training conversion

Health condition Subjective health condition (5-point scale, 1Q)

No. of underage 

children
No. of preschool + Primary, secondary school children

Husband

Age Age

Levels of edu. Education training conversion

Regular Yes or No

Monthly income Log Transform

Dependent
Strengthening Work-family balance 4-point scale, 6Qs

Work-family balance conflict 4-point scale, 5Qs

Table 1. Composition of variables

및 교육지원, 근로자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직장 

내 모성보호지원’은 모성보호 지원제도의 합으로 구성하였

다. 모성보호 지원제도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출산장

려금’, ‘보육비지원’, ‘직장보육시설’, ‘자녀학자금지원’, 

‘탄력근로 및 시차춭퇴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8개 

항목에 대해 현 직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도의 합으로 구

성하였다. 따라서 모성보호 지원은 최소 0개에서 최대 8개

로 구성되며, 0점~8점의 구간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직

장 내 성 평등 수준’은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6개 문

항(채용시 차별, 승진시 차별, 임금 차별, 업무분장 차별, 

교육연수 기회 차별, 구조조정시의 차별)의 평균값을 활용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차별 수준은 낮아짐을 의미한다. 

‘양육지원’ 변수는 보육 및 교육서비스의 이용 여부를 명

목 척도(보냄=0, 안보냄=1)로 측정하였다. 

두 번째 독립변수인 임금근로 여성의 ‘일자리 특성’은 다

음과 같다. 먼저 ‘정규직 여부’는 명목 척도(비정규직=0, 정

규직=1)로 측정하였고, ‘직장의 유형’도 명목 척도로 구성하

였다(공공분야 근무=0, 민간분야 근무=1). ‘근로시간’은 주

당 평균 근로시간을 로그 변환하였고, ‘월 소득’도 한 달 평균 

급여액을 로그 변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근로시간과 월 

소득의 경우 연구대상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므로 데이터의 

정규화(normalization)를 위하여 로그 변환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 독립변수인 ‘여성의 인구사회적 특성’은 선행연

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연령, 학력, 건강상태, 자녀의 수로 

구성하였다[24, 26]. 구체적인 측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연령’은 만 연령으로 측정하였고, 학력의 경우는 교육연

수로 환산하여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학력을 교육연수가 

아닌 수준(초, 중, 고, 대졸 등)으로 구분할 경우 서열

(ordinal)척도이므로, 비율(ratio)척도로 환산하였다. ‘건강

상태’는 주관적 건강 상태를 묻는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것으로 

해석한다. ‘미성년 자녀수’는 미취학 아동수와 초․중․고 자

녀수의 합으로 산출하였다.

마지막 독립변수인 남편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령’은 만 연령으로 측정하였고, 학력의 경우는 교육연

수로 환산하여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정규직 여부는 명

목 척도(비정규직=0, 정규직=1)로 측정하였고, ‘월 소득’은 

한 달 평균 급여액을 로그 변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의 도출은 

주성분 분석을 활용하였고, 분석결과에 상세히 제시하였다.

먼저 일-가정 양립 강화 요인은 4점 리커트 척도의 6문항

으로 구성하였다. 대략적인 문항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을 

통한 삶의 보람 및 활력 증대’, ‘일을 통한 가족의 인정 증대’, 

‘일을 통한 가정생활 만족도 향상.’, ‘자녀들에게 긍정적 영향

력 전파’, ‘책임감 증대로 인한 업무 집중’, ‘식구 인정을 통한 

업무 집중’이다. 분석에 있어서는 평균값을 활용하였고, 점

수가 높을수록 일-가정 양립이 강화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일-가정 양립 갈등 요인은 4점 리커트 척도의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무 시간

으로 인한 가정생활 지장’, ‘업무 시간 불규칙으로 인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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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지장’, ‘양육 부담으로 인한 일 병행의 어려움’, ‘가사노

동으로 인한 업무의 어려움’, ‘환자 발생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이다. 분석에 있어서는 평균값을 활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일과 가정의 갈등이 강화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3. Analysis data and method

본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조사

(KLoWF: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를 활용한다.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는 2018년에 

조사되고, 2019년에 공개된 7차 웨이브 데이터를 활용하

였다.

여성가족패널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성의 변화

와 정책 등을 보다 정확히 포착하고 분석할 목적으로 2006년

부터 전국 규모의 조사를 1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

상은 만 19세부터 64세 여성이며, 현장조사 및 대면면접을 

통해 설문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다음과 

같은 단계에 따라 줄여나가는 방식을 택했다. 먼저 7차 웨이

브의 9,602명 중에서 기혼여성은 6,733명이었다. 이 중에서 

자녀가 있는 여성은 6,356명이었고, 여성 임금근로자는 

2,013명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에서 이 중에서 미성년 자녀

를 둔 여성(1,113명)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성년 자녀를 둔 임금

근로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종속변수를 구성하기 위하여, 일-가정 양립과 관련

된 11개 문항에 대해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주성분 분석을 통해 도출된 요인

은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내적신뢰

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Cronbach’s α을 확인하였다. 셋

째, 일-가정 양립의 강화(혹은 갈등) 모형은 독립변수와 종

속변수 간의 관계를 검정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활용하였다.

III. Results

1. Results of frequency analysis

본 연구의 대상인 미성년 자녀를 둔 임금근로 여성의 인

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령은 40대가 713명(64.1%)로 가장 많았고, 30대

(282명, 25.3%), 50대 이상(113명, 10.2%), 20대(5명, 

0.4%)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학력은 전문대 이상이 640명

(57.5%), 고졸 이하가 473명(42.5%)로 분석되었다. 미성

년 자녀의 수는 2명 이상이 659명(59.2%)으로 1명인 여성

(454명, 40.8%)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여성이 621명

(55.8%)으로 비정규직 여성(492명, 44.2%)보다 많은 것으

로 확인되었고, 민간 분야 종사자가 912명(81.9%)으로 공

공부문 종사자(201명, 18.1%)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연령도 유사한 패턴이 확인되었는데, 40대가 

654명(58.9%)로 가장 많았고, 50대(275명, 24.8%), 30대

(179명, 16.1%), 20대(2명, 0.2%)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남편의 학력은 전문대 이상이 724명(65.2%), 고졸 이하가 

386명(34.8%)로 분석되었고, 정규직이 791명(91.8%)으로 

비정규직(71명, 8.2%)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Variables Categories N %

Age

20s 5 0.4

30s 282 25.3

40s 713 64.1

50s or more 113 10.2

Sub-total 1,113 100.0

Levels of 

education

Under high 

school
473 42.5

College or 

above
640 57.5

Sub-total 1,113 100.0

no. of 

underage 

children

1 454 40.8

More than 2 659 59.2

Sub-total 1,113 100.0

Regular/

Non-regular

Regular 621 55.8

Non-regular 492 44.2

Sub-total 1,113 100.0

Work type

Private 912 81.9

Public 201 18.1

Sub-total 1,113 100.0

Age of 

husbands

20대 2 0.2

30대 179 16.1

40대 654 58.9

50s or more 275 24.8

Sub-total 1,110 100.0

Levels of 

education

(husbands)

Under high 

school
386 34.8

College or 

above
724 65.2

Sub-total 1,110 100.0

Reg/Non-

regular 

(husbands)

Regular 791 91.8

Non-regular 71 8.2

Sub-total 862 100.0

Table 2.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2. Principle Components Analysis(PCA) of 

dependent variables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일-가정 양립의 강화(혹은 갈등)

이다. 여성가족패널조사에는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11개

의 문항이 존재하므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

을 도출하였고, 변수들의 내적일치도를 확인하고자 크론바

흐 알파(Cronbach’s α) 계수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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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요인분

석의 방법 중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활용하여 타당도를 조사하였다. 이 주성분분

석은 서로 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변수들을 그보

다 훨씬 적은 변수들의 관계로 간단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30]. KMO는 값이 적을수록 요인분석이 적합하지 못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31]. 일반적으로 KMO값이 0.5이하

일 경우는 적합하지 못한 모형이고, 0.8이상이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치로 판단한다[32]. 그리고 발렛 검정(Bartlett’s 

test)은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

유값 1.0 이상, 요인적재치 0.4 이상, 공통성 0.4 이상을 

요인분석의 기준으로 하였다[32].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11개의 문항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에서 5번, 6번, 9번, 

10번, 11번 문항의 경우 의미의 방향이 상이하므로 리버

스 코딩(reverse coding)을 실시하였다.

Table 3. Questions of PCA

No Contents

1 Increase in life’s worth and vitality through work

2 Increased family recognition through work

3 Improved family life satisfaction through work

4
Spread of positive influence to children through 

work

5
Problems of family life due to irregular working 

hours

6 Problems of family life due to working hours

7
Concentration on work due to increased 

responsibility

8 Concentration on work through family recognition

9
Difficulty of work in parallel due to childcare 

problem

10 Difficulty in work due to housework

11 Labor market exit due to patient occurrence

주성분 분석 결과 KMO값이 .813으로 나타났고, 모형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보여주는 Bartlett’s test도 p=.000으

로 분석되어 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었다. 

분석결과 요인1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고, 요인2는 그 반대인 일과 가정의 갈등 요인으

로 도출되었다.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크론바흐 알파

(Cronbach’s α)를 확인하였다. 일-가정 양립 강화 요인은 

α=.758, 그리고 일-가정 갈등요인은 α=.837로 분석되어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Factors Item
Factor

loading

Com

mon

ality

Char

acter

istic

Value

Cumu

lative

Dispe

rsion

Intern

al Con

siste

ncy

Streng

thening

Work-

family 

balance

1 .782 .652

3.307 30.065 .758

2 .864 .746

3 .849 .724

4 .718 .761

7 .705 .666

8 .768 .673

Work-

family 

balance

Conflict

5 .816 .510

3.227 59.401 .837

6 .817 .593

9 .749 .566

10 .799 .639

11 .689 .503

Table 4. PCA results of dependent variables

3.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work-family 

compatibility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모형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지원, 일자리 특성, 개인 특성, 남편 특성은 일․

가정의 양립 감소에 대해 약 23.0%(adj. R2=.230) 설명하

고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2.920, p<.001). 더

빈 왓슨(Durbin-Watson)의 값은 1.853으로 나타나 오차

항의 독립성이 가정되었다.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분산팽창지수(VIF)를 검토한 결과 

1.241에서 3.992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

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변수들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significant)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남편의 직장생활에 대한 지지수준이 높을수록 일

과 가정의 양립을 강화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β=.186, 

p=.049). 이러한 분석결과가 도출된 것은 ‘자녀에게 충실

한 엄마’와 ‘책임을 다하는 직업여성’의 이중 부담(역할)을 

지고 있는 한국의 임금근로 여성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남편의 직장생활에 대한 지지가 필

수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 내의 성 차별 수준이 낮을수록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강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218, p=.018). 모

성을 보호하는 다양한 정책 및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그 

정책의 실효성이 담보되는 것은 별도의 문제이다. 즉 국가

적 차원의 정책이 존재하여도, 기업 차원에서 그러한 제도

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거나, 성 평등한 직장 문화가 

조성되지 못하다면 일과 가정의 양립은 실현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교육연수(β=-.233, p=.049)가 길어질수록 

일과 가정 양립은 강화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사회통념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만, 일반적으로 고학력 여성들의 출산과 양육을 위해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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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β std. β t-value

Constant 4.027 　 1.616

Social 

Support

Satisfaction of husband’s housework -.006 -.004 -.026

Satisfaction of husband’s care work .190 .142 .875

Husband’s work life support .223 .186 1.909*

Maternity protection support at work .115 .210 1.856

Gender equality at work .381 .218 2.398*

Childcare and education services -.446 -.138 -1.426

Work

Regular -.337 -.159 -1.474

Work type .326 .115 1.148

Working hours .096 .032 .299

Monthly income -.315 -.160 -1.247

Personal

Age .046 .216 1.340

Levels of edu. -.124 -.233 -1.979*

Health condition .136 .079 .839

No. of underage children -.208 -.136 -1.414

Husband

Age -.011 -.054 -.345

Levels of edu. .060 .117 1.009

Regular .111 .036 .322

Monthly income -.281 -.095 -.842
*p<.05

Table 5. Factors affecting the strengthening of work-family compatibility

이 단절되는 경우 고학력 일자리로의 재취업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경력단절 여성이 재

취업을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자리는 고학력자가 아니어

도 할 수 있는 파트타임 업무가 대부분으로, 이러한 결과

가 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일과 가정의 갈등 모형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지원, 일자리 특성, 개인 특성, 남편 특성은 일․

가정의 갈등에 대해 약 30.7%(adj. R2=.307) 설명하고 있

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3.854, p<.001). 더빈 왓

슨 값은 2.342로 오차항의 독립성이 가정되었고, 분산팽창

지수(VIF)를 검토한 결과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일과 가정 갈등 변수들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

수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남편 돌봄도움에 대한 만족도(β=-.438, p=.006)가 

커질수록 일과 가정의 갈등수준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즉 남편의 돌봄도움이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지지체계가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따라서 일과 가정의 양립에 있어서 남편의 돌봄도움은 

일과 가정의 갈등을 감소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판단된

다. 그리고 남편의 직장생활에 대한 지지수준이 높아질수

록 일과 가정의 갈등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

=-.332, p=.001). 아무래도 상기의 일과 가정의 양립 강화 

분석결과와 같이, 이중 부담을 지고 있는 한국의 임금근로 

여성들에게 남편의 직장생활 지지는 매우 중요한 지지체

계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업 내의 성 차별 수준이 높아질수록 일과 가정의 갈등

이 커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198, p=.023). 즉 노동

시장에서의 성 차별이 일과 가정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직장에서는 가족친화‧모성보호 

제도와 함께 직장 분위기의 조성 및 여성 친화적인 조직 

문화 등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미취학자녀와 초중고 자녀를 보육 및 교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여성일수록 일과 가정의 갈등이 커지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β=.200, p=.032). 현재 보육서비스는 무상으로 전 연

령에 걸쳐 고르게 제공되고 있다. 다만 보육서비스의 이용시

간이 직장 엄마들이 이용하기에 부족하다는 비판이 존재한

다. 동시에 초등학교의 경우 방과 후 학습 등이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돌봄의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보육 및 교육

서비스의 공백이 이러한 분석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을수록 일과 가정의 갈등이 커지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236, p=.011). 아무래도 일과 가정

의 양립에 있어서 핵심 문제는 돌봄이다. 미취학 자녀가 있

는 여성들은 대부분 아동의 돌봄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많은 경우 일

과 가정의 갈등이 커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편의 연령이 낮을수록 일과 가정의 갈등이 커지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β=-.296, p=.049). 아무래도 주 출산 연

령인 30대의 경우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

다. 이러한 시기에 남편들도 여성의 임금노동 활동보다는 

돌봄노동에 더욱 적극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결

과가 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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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β std. β t-value

Constant 1.687 　 .833

Social 

Support

Satisfaction of husband’s housework .339 .273 1.876

Satisfaction of husband’s care work -.500 -.438 -2.835**

Husband’s work life support -.342 -.332 -3.599***

Maternity protection support at work -.031 -.067 -.621

Gender equality at work -.298 -.198 -2.301*

Childcare and education services .554 .200 2.180*

Work

Regular .322 .177 1.730

Work type -.435 -.178 -1.882

Working hours .287 .111 1.099

Monthly income .281 .166 1.366

Personal

Age .037 .203 1.330

Levels of edu. .048 .104 .932

Health condition -.156 -.105 -1.179

No. of underage children .310 .236 2.585*

Husband

Age -.054 -.296 -1.992*

Levels of edu. -.059 -.134 -1.219

Regular .319 .119 1.133

Monthly income -.222 -.087 -.819
*p<.05, **p<.01, ***p<.001

Table 6. Factors affecting work-family conflicts

IV. Conclusions

본 연구는 미성년 자녀를 둔 임금근로 여성들의 일과 과정

의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조사의 7차 웨이브 데이터 중 미성년 자녀를 

둔 임금근로 여성 1,113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고, 일-가정 

양립의 강화(혹은 갈등) 모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

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변수들 중 통계적으

로 유의한 변수들이다. 남편의 직장생활에 대한 지지수준

이 높을수록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강화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β=.186, p=.049). 그리고 기업 내의 성 차별 수준이 

낮을수록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강화하였고(β=.218, 

p=.018), 여성의 교육연수가 길어질수록 일과 가정의 양립

은 강화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33, p=.049). 

둘째, 일과 가정의 갈등을 강화하는 요인으로는 기업 내

의 성 차별 수준이 높을수록(β=-.198, p=.023), 미취학 자

녀와 초중고 자녀를 보육 및 교육시설에 보내지 않을수록

(β=.200, p=.032), 미성년 자녀가 많을수록(β=236, 

p=.011), 남편의 연령이 낮을수록(β=-.296, p=.049), 일과 

가정의 갈등을 강화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남편

의 돌봄 도움 만족도가 높고(β=-.438, p=.006), 남편의 직

장생활 지지수준이 높을수록(β=-.332, p=.001) 일과 가정

의 갈등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과 가정의 양립(혹은 갈등)에 있어서 남편의 직장

생활 지지도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즉 남편의 직장 

생활 지지는 일과 가정의 양립 강화(β=.186, p=.049)와 갈등

(β=-.332, p=.001)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도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34, 37, 38]. 따라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및 정책 설계와 함께, 여성

의 일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가정 내에서 남편의 

지지체계가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직장 내 성 평등수준도 일과 가정의 양립(혹은 갈

등)에 있어서 주요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즉 기업 내의 성 

차별 수준이 낮을수록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강화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고(β=.218, p=.018), 반대로 기업 내의 성 차

별 수준이 높아질수록 일과 가정의 갈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β=-.198, p=.023). 분석결과는 상당히 선행연구

와 일치하고 있었는데[34, 39], 아무래도 한국의 경우 일

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화 수준은 외형적으로는 상당

한 골격을 갖추었으나, 여전히 성 평등 문화 등의 개선이 

필요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결과가 도출된 것으

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성 평등 문화와 기업 문화가 

우리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공고화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직장 모성보호 지원제도와 여성의 일자리 특성은 

일과 가정의 양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국내외의 선행연구와도 일치

하는 것이다[34, 40, 41]. 즉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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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모성보호제도는 제도 도입이 일

정 기간 경과되었고, 법적 강행력을 갖기 때문에 일정 수

준 한국사회에 안착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법적 강행

력이 없는 ‘출산장려금’, ‘보육비지원’, ‘자녀학자금지원’, 

‘직장보육시설’과 같은 제도는 기업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강행력을 갖는 

제도를 제외하고는 임금근로 여성에게 지원제도의 차별화

가 크지 않아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동시

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적 규정(고용

보험법 등)의 적용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미성년 자녀수와 보육 및 교육서비스 이용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강화하는 요인이 아닌, 갈등을 감소시키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다만 본 연구결과와는 달리 보육서비

스의 단순한 이용여부는 갈등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존재한다[18]. 하지만 상반된 

연구결과는 2012년에 진행된 연구이므로 현 시점에서 그

대로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 당시는 전면적인 무

상보육이 시행되기 전이었고, 현재는 보육 및 교육서비스

의 질(quality)이 보편화되면서도 상당히 높아졌으므로 이

러한 분석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보육서비스는 일과 가정의 갈등을 줄여주는 최소한의 요

건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여성의 학력이 높을수록, 즉 교육연수가 길어질

수록 일과 가정 양립은 강화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42, 43]. 상기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학력 여성들의 출산과 양육을 

위해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 고학력 일자리로의 재취업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즉 시간제 고용, 미

니 잡(mini job) 형태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고학력 여성

이 본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가 충분히 

조성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독립변수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선행연구 및 이론적 논의

에서 밝혀진 사회적 지원체계, 일자리 특성, 인구사회학적 

변인 등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강화하는 원인보다는 일과 

가정의 갈등에 더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강화하는 방향이 장기적인 정책 

방향이라면, 단기적으로는 갈등요인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한국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화 수준은 외형적

으로는 상당한 골격을 갖추었으나, 휴가제도나 노동시간 

정책만으로는 일과 가정의 양립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즉 성 평등과 기업 문화 등 우리사회의 문화와 

구성원들의 인식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리고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일과 가정의 양립정책이 대부

분 여성의 문제로 한정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돌봄노동

의 역할분담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와 문화의 동시적 변화 및 발전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

용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조사의 7차 웨이브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2차 자료를 활용하면서 측정하고

자 하는 문항이 한정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설문을 활용하여 변수의 조작화 및 

측정에 대한 한계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횡단 자

료 분석을 실시한 결과, 결혼, 출산, 양육의 생애과정 동안 

일자리의 진입 및 이탈에 관한 과정을 폭넓게 파악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패널 분석(panel analysis) 등을 

통하여 좀 더 정교하고 입체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

는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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